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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영상신호 기록장치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영상신호 기록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비데오플로피의 트랙패턴을 표시하는 도면.

제2도는 종래의 영상신호 기록장치의 모우터제어의 블록도.

제3도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서의 영상신호 기록장치의 모우터제어부의 블록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8 : 모우터                                   10 : 속도비교회로

11 : 위상비교회로                        13 : 제2의 동기신호발생회로

14 : 위상동기인입검출회로           15 : 제1의 동기신호발생회로

16 : 기준위상설정신호발생회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영상신호 기록장치의 회전위상제어에 관한 것이다.

영상신호  기록장치,  예를들면  비데오플로피에서는,  원반형상의  자기시이트를  모우터에  의하여 회전
구동하여,  자기시이트에  영상신호를  기록할  경우,  제1도에  표시한  바와같이  자기시이트의 회전위상
을  나타내는  회전펄스발생기(이하  PG라  부른다)의  요우크(PG  요우크)와,  영상신호의 수직동기신호
(이하  Vsync라  부른다)의  전연(前緣)의  위상관계를  소정의  각도  θ에  유지하여  기록하지  않으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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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상과  같이,  영상신호  기록장치에는,  모우터등에  의하여  구동되는  회전기록체의  회전위상과,  이 회
전위상의  지준이되는  신호의  위상을  소정의  관계로  유지하도록  모우터등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종
래의 이 제어방법에 대하여, 제2도를 근거로 설명한다 .

종래의  제어방법은,  회전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속도제어수단과,  회전체의  회전위상을, 위상기준
신호에 맞추는 위상제어수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먼저  속도제어수단에  대하여  설명한다.  모우터(1)의  회전속도에  비례한  신호발생수단,  예를들면 주
파수발전기(2)(이하  FG라  부른다)의  출력신호와,  속도기준신호의  주파수를  속도비교회로(3)에서 비
교하여,  주파수의  차에  따른  신호를  출력한다.  FG(2)의  출력  주파수쪽이  높을때는  모우터의 회전속
도를  내리게하는  신호를  출력하고,  거꾸로  낮을때는,  모우터의  회전속도를  올리게하는  신호를 출력
을  함으로서,  모우터의  회전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다음에  위상제어수단에  대하여 설명한
다.  모우터(1)에  의하여  구동되는  회전기록체의  회전위상검출기,  예를들면,  PG(4)의  출력신호와, 동
기신호발생회로(5)에서  얻어지는  위상기준신호의  위상을  위상비교회로(6)에서  비교하여,  위상차에 

따른 신호를 출력하여, 위상기준신호와 PG 신호의 위상을 맞추도록 모우터(1)를 회전시킨다.

이상과  같이  속도제어수단과  위상제어수단을  짜맞추어,  회전기록체의  회전위상과  위상기준신호의 위
상을 소정의 관계로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다.  예를들면,  NTSC  방식의  영상신호를 원반형상
의  자기시이트에  1주로  1필드를  기록할  경우,  회전속도를  60〔rps〕로  유지하고,  회전기록체의 회전
위상을,  기준신호의  위상과  소정의  관계로  유지하도록  제어할  필요가  있다.  통상,  상기한 위상제어
의  위상비교회로(6)의  기준신호로서  Vsync를  사용하며,  Vsync는  60Hz〕이고,  또,  PG  신호가 발생할
때  마다  위상비교를  실시함으로,  위상비교의  샘플링주파수(이하  fs라  부른다)는  60  Hz〕가  된다. 여
기서  제어계를  안정하게  작용시키기  위해서는,  위상비교의  새플링에  의한  위상지연등의  영향을 고려
하면  차단주파수(이하  fc  라  부른다)를  fs의  1/10이하로  설정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이  경우  fc는 
Vsync의  주파수의  1/10이하,  즉  6〔Hz〕이하가  된다.  그런데  기동시의  제어계의  동기인입시간은, fc
가  낮을수록  길게  걸리며,  실제  fc가  6〔Hz〕정도면  1초  이상  걸린다.  fc를  높이기  위해서는,  fs를 
높이지  않으면  안되나,  이  경우,  fs는  Vsync의  주파수에  의하여  제한됨으로,  결국,  기동시의 위상제
어 동기인입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곤한하였다.

특히,  소비전류저감을  위하여,  신호를  기록하기  직전에  모우터를  기동하는  장치에  있어서는, 기동시
의  위상제어  동기인입시간,  즉,  기동한  후부터,  회전기록체의  회전위상과  Vsync의  위상을  소정의 관
게로해서 기록 가능한 상태가 될때까지의 시간의 단축이, 큰 과제로 되어 있었다.

본  발명은  상기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기동시,  회전체의  회전위상과,  위상기준신호의 
위상을 소정의 관계로 할때까지의 동기인입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은,  영상신호를  기록하기  위한  동기신호를  발생하여,  외부신호에  의하여  기준위상으로 설정
가능한  제1의  동기신호발생수단과,  상기  영상신호를  기록하는  회전기록체의  회전속도에  비례한 신호
를  발생하는  제1의  신호발생수단과,  상기  제1의  신호발생수단의  출력을  N분주(N   1)하는  수단과, 상
기  N분주출력의  위상기준신호를  발생하는  제2의  동기신호발생수단과,  상기  N분주출력과  상기  위상 
기준신호의  위상을  소정의  관계로  맞추는  위상제어수단과,  상기  N분주출력과  상기  위상기준신호의 
위상이  소정의  관계로  되었다는  것을  검출하는  위상동기인입검출수단과,  상기  회전기록체의 회전위
상을  검출하는  회전위상검출수단과,  상기  N분주  출력과  상기  위상기준신호의  위상이  소정의  관계로 
되었다는  것을  상기  위상동기인입검출수단에  의하여  검출한  후,  상기  회전위상검출수단출력  혹은  이 
출력을  소정시간  지연시킨  출력에  의하여  상기  제1의  동기신호발생수단을  적어도  1회  기준위상으로 
설정하여,  상기  영상신호를  기록하기  위한  동기신호와,  상기  회전기록체의  회전위상을  소정의 관계
로 맞추는 수단을 구비한 영상신호 기록장치이다.

본  발명에서는,  모우터등에  의하여  구동되는  회전기록체의  회전위상과,  이  회전위상의  기준이되는 
신호의  위상을  소정의  관계로  유지하기  위하여,  속도제어수단과,  위상제어수단,  영상신호를 기록하
기 위한 동기신호를 발생하는 수단을 기준위상으로 설정하는 수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를 제3도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먼저  속도제어수단의  동작은,  종래의  장치와  마찬가지로,  모우터(8)의  회전속도에  비례한  출력,  즉 
FG(9)의  출력과,  속도  기준신호의  주파수를  속도비교회로(10)에서  비교하여,  이  출력에  따라서 모우
터(8)를 구동하여, 회전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다음에  위상제어수단의  동작을  설명한다.  위상비교회로(11)의  샘플링신호로서  FG의  출력신호를 N분
주회로(12)에서  N분주(N   1)한  신호를  사용하고,  또  위상기준신호에는  제2의 동기신호발생회로(13)
의  출력을  사용한다.  여기서  FG가  회전기록체의  1회전  마다에  Z개의  펄스를  발생하고,  회전기록체가 
n(rps)로  회전하는  경우,  위상기준신호의  주파수  fr〔Hz〕는  fr=Z×n÷N가  되는  관계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상기와  같은  관계에  있는  N분주회로(12)의  출력과,  위상기준신호의  위상관계를 위상
비교회로(11)에서 비교하여, 위상이 소정의 관계가 되도록, 모우터(8)의 회전을 제어한다.

여기서,  fr가  Vsync의  주파수보다  높으면,  위상을  소정의  관계로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종래의 
장치보다도 단축할 수 있는 것은, 말할것도 없다.

그런데,  모우터등에  의하여  구동되는  회전기록체에  영상신호를  기록할  경우,  PG  신호와  Vsync의 위
상을  소정의  관계로  하지않으면  안되나,  본  실시예에서는,  속도제어수단과  위상제어수단을 사용하는
것  만으로는  PG  신호,  Vsync를  일체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2개의  신호의  위상관계는  전연 정
해져있지  않다.  그래서,  위상비교회로(11)의  출력을  위상동기인입검출회로(14)에서  조사함으로서, 
위상기준신호와,  N분주회로(12)의  출력의  위상이  소정의  관계로  되었다는  것을  검출하여, 검출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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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초의 PG  신호 혹은 이 PG  신호를 소정시간 지연시킨 신호에 의하여 Vsync를  발생하는 제1의 동
기신호발생회로(15)를  기준위상으로  성정한다.  이  결과  제1의  동기신호발생회로(15)에서  발생하는 

Vsync와 PG 신호 위 위상을 강제적으로 소정의 관계로 할 수 있다.

다음에,  예들들면,  모우터가  1회전할때  마다  65펄스를  발생하는  구성의  FG를  사용하여,  60〔rps〕의 
속도로  회전체를  구동할  경우의,  본  실시예를  사용한  제어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FG  신호의 
주파수는  3900〔Hz〕가  되며,  이것을  2분주한  신호를  속도비교회로의  샘플링신호로  한다.  이  결과 
fs는  1950〔Hz〕가  된다.  또,  fc는  fs의  1/10  이하  즉  195〔Hz〕이하로  하지않으면  안됨으로,  속도 
제어의 동기인입시간은 30〔msec〕정도가 된다.

또,  위상제어수단의  fc는,  제어계의  위상여유,  제어여유를  고려하여,  통상,  속도제어수단의  fc의  약 
1/5  이하로  하지않으면  안되며,  이  경우는  39〔Hz〕이하로  하지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위상비교회
로의  fs는,  fc의  10배이상,  즉  약  390〔Hz〕이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서는  FG  신호를 8분주
한  신호를  샘플링신호로  하는  것으로  하고,  fs는  487.5〔Hz〕가  되며,  또,  위상기준신호는,  제2의 
동기신호발생회로로부터  얻는  것으로  한다.  이  결과,  위상  제어의  동기인입시간은 130〔msec〕정도
가  된다.  또한,  회전속도  n=60〔rps〕,  FG가  1회전에  발생하는  펄스수,  Z=65,  분주회로의  N,  N=8 위
상기준신호, fr=487.5〔Hz〕의 사이에는, 다음식의 관계를 충족시키고 있다.

fr=Z×n÷N

다음에  기준위상설정수단의  동작을  설명한다.  이것은,  위상동기인입검출회로(14)에서,  위상제어를 
동기인입된  것을  검출한  후,  최소의  PG  신호로  제1의  동기신호발생회로를  기준위상으로  설정하는 것
이다.  이  경우,  PG  신호의  주파수는  60〔Hz〕이므로,  위상동기인입검출  후,  최초의  PG  신호를 검출
하여 기준위상으로 설정하기 까지의 소요시간은 최장 17msec가 된다.

이  결과,  모우터를  온한  후,  PG  신호와  Vsync의  위상이  소정의  관계로  될때가지의 위상동기인입시간
을180〔msec〕정도로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실시예에서는  위상제어수단의  샘플링신호로서,  FG  신호의  분주출력을  사용하기 때
문에,  fs를,  종래예와  같이  Vsync의  주파수에  제한됨이  없이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따라서  fc도 
종래예와  같이  Vsync의  주파수의  1/10  이하라는  주파수보다도  높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PG  신호와 
Vsync의 위상을 소정의 관계로 맞추는데 까지의 시간을 추가하여도, 위상제어수단의 
동기인입시간을, 종래보다도 대폭으로 단출할 수 있다.

여기서,  위상비교회로(11)에  의하여,  위상기준신호와,  FG  신호의  N분주신호의  위상이  소정의  관계로 
되어 있는한, 일단 정해진 PG 신호와 Vsync의 위상관계는 변화하지 않는다. 큰 외란(外亂)에 
의하여,  위상동기인입  범위로부터  벗어나서,  위상기준신호와  FG  신호의  N분주신호의  위상이  소정의 
관계로부터  벗어났을  경우에는,  다시  소정의  관계로  되었다는  것을,  제1의  동기신호발생회로(15)를 
재차 기준위상으로 설정함으로서, 소정의 위상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실시예에  의하면,  FG  신호의  N분주출력과,  제2의  동기신호발생회로(13)에서 얻어지
는  위상기준신호의  위상을  소정의  관계로  하는  위상제어수단과,  위상이  소정의  관계로  되었다는 것
을 검출하여,  PG  신호 혹은,  이  PG  신호를 소정시간 지연시킨 신호에 의하여,  Vsync를  발생하는 제1
의  동기신호발생회로를  기동시에,  적어도  1회  기준위상으로  설정하는  수단을  구비함으로서, 회전기
록체의  회전위상과  Vsync의  위상을,  종래보다  단시간에  소정의  관계로  할  수  있다.  또한, 위상기준
신호와,  샘플링신호의  위상이  소정의  관계로  되었다는  것을  검출했을때,  검출직후의  최초의  PG 신호
를  사용하여,  제1의  동기신호발생회로(15)을  기준위상으로  설정한다고  하였으나,  위상기준신호와 샘
플링신호의  위상이  소정의  관계로  되어  있으면,  검출직후의  최초의  PG  신호  이외의  PG  신호로 적어
도  1회,  기준위상으로  설정함으로서,  PG  신호와  Vsync의  위상은  소정의  관계로  할  수  있는것은, 말
할것도  없다.  또,  제1의  동기신호발생회로(15)와  제2의  신호발생회로(13)의  원발진(原發振)회로는 

공통으로 하고 있으나, 각각의 원발진회로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본  발명의  영상신호  기록장치에  의하여,  기동시에,  회전기록체의  회전위상과,  Vsync의  위상을 소정
의  관계로  할때까지의  동기인입  시간을  대폭으로  단출할  수  있다.  특히,  소비전력저감을  위하여, 영
상신호를  기록하기  직전에  모우터를  기동하는  장치에  있어서는,  모우터를  가동한  후  기록 가능상태
로 될때까지 시간을 대폭으로 단출할 수 있어, 본 발명의 실용적 효과는 절대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영상신호를  기록하기  위한  동기신호를  발생하고,  외부신호에  의하여  기준위상으로  설정가능한  제1의 
동기신호발생수단(15)과,  상기  영상신호를  기록하는  회전기록체의  회전속도에  비례한  신호를 발생하
는  제1의  신호발생수단과,  상기  재1의  신호발생수단의  출력을  N분주(N1)하는  수단(12)과,  상기 N분
주출력의  위상기준  신호를  발생하는  제2의  동기신호발생수단(13)과,  상기  N분주출력과  상기 위상기
준신호의  위상을  소정의  관계로  하는  위상제어수단과,  상기  N분주출력과  상기  위상기준신호의 위상
이  소정의  관계로  되었다는  것을  검출하는  위상동기인입검출수단(14)과,  상기  위상기준신호의 위상
이  소정의  관계로  되었다는  것을  상기  위상동기인입검출수단(14)에  의하여,  검출한  후,  상기 회전위
상검출수단출력  혹은  이  출력을  소정시간  지연시킨  신호에  의하여  상기  제1의  동기신호  발생수단을 
적어도  1회  기준위상으로  설정하고,  상기  영상신호를  기록하기  위한  동기신호와,  상기  회전기록체의 
회전위상을 소정의 관계로 맞추는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신호 기록장치.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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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제1의  동기신호발생수단을  기준위상으로  설정한  후,  위상동기인입검출수단에 의하
여,  N분주출력과  위상기준신호의  위상이  소정의  관계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검출했을  경우,  상기 
위상동기인입검출수단에  의하여  제차  소정의  관계로  되었다는  것을  검출하여  상기  제1의 동기신호발
생수단을 적어도 1회 기준위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영상신호기록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제2의  동기신호발생수단이,  제1의  동기신호발생수단의  출력보다  높은  주파수의 출
력을 발행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영상신호기록장치.

청구항 4 

제1항에  영상신호를  기록하기  위한  동기신호가,  영상신호의  수직동기신호인  것을  특징으로하는 영상
신호기록장치.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제1의  동기신호발생수단과  제2의  동기신호발생수단의,  원발진회로를  공통으로 사용
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영상신호기록장치.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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